
인도 비관세장벽이슈
India Non Tariff Barriers Issue

인도, 

식품 안전 및 표준

규정 개정안 발표

인도,우유및유제품,식용유,소금등을포함한다양한식품안전및표준규정개정안발표

2024년 6월 5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2011년 식품 안전 및 표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초안 No.

STD/41-FA/Notification/2023와 No. STD/41-FA/Notification/2023을 발표함. 이번 개정은 중앙 정부의 사전

승인을받아제정되며, 60일간의의견수렴기간후최종결정될예정임

배경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은 다양한 식품군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1년 식품 안전 및

기준 규정을 개정함. STD/41-FA/Notification/2023 개정안에 해당하는 품목은 우유 및 유제품, 식용유,

고과당옥수수시럽(HFCS) 등이며, No. STD/41-FA/Notification/2023에는 조리용 페이스트 및 소스, 옥수수

가루, 눌은 쌀 및 쌀가루, 식용 암염 및 흑염, 무알코올 음료 등의 품목이 해당됨. 이 중 주요 품목의 개정

내용은하기와같음

2. 주요내용

우유및유제품표준개정 (원문)

(a). 초고온살균(Ultra Pasteurisation)기준신설

초고온 살균 우유란 우유를 최소 2초 동안 125°C-128°C로 최소 2초 이상 연속 흐름으로 가열하고 무균

상태에서포장, 제조일로부터최소 7일간실온에서보존가능하도록한우유임

초고온 살균된 우유는 락토퍼옥시다제(Lactoperoxidase) 테스트에서 음성이어야 하며, 7일간 55°C에서 보관

후 pH 변화가 0.3 단위이상감소하지않아야함

(b). 향미우유(Flavoured Milk) 기준수정

향미우유의허용성분을다음과같이확대함

허용 성분: 견과류, 코코아 고형분, 초콜릿, 커피 및 커피 추출물, 차 및 차 추출물, 과일 및 과일 추출물, 채소

및채소추출물, 곡물및 곡물추출물, 꿀, 향신료및 향신료 추출물, 조미료, 허브및허브 추출물, 소금, 기타

천연향미식품및향미료등

https://fssai.gov.in/upload/uploadfiles/files/Draft%20Food%20Safety%20and%20Standards_Food%20Products%20Standards%20and%20Food%20Additives_Amendment%20Regulations2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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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용유표준변경및신설 (원문)

식용유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카놀라유 및 겨자유의 기준을 변경하고, 헤이즐넛유,

피스타치오유, 호두유, 코코넛테스타유기준을추가함

카놀라유및겨자유표준변경

3) 식용암염및식용흑염표준신설 (원문)

3. 시행일 : 2024년 6월 5일발표후 60일간의의견수렴기간종료후최종결정예정

인도식품안전및표준개정안에해당하는자사제품확인및대응필요

인도의 이번 식품 안전 및 표준 개정안은 다양한 식품군에 걸쳐 있어 한국의 관련 수출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2022년 수입액 기준 인도의 對글로벌 주요 수입 식품 품목은 팜유(조유), 대두유

기타, 팜유 기타, 해바라기씨유, 미탈각한 캐슈너트 등이며, 한국 對인도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라면, 인스턴트

커피, 조제 식료품 기타, 소스 조제품 기타, 아이스크림, 소금 등이 있음. 한국 수출기업은 자사제품 중 이번

개정안에해당하는품목을취급하는경우관련표준개정및신설내용에유의하여수출을준비해야함

내용 개정 기존

굴절률(40°C) 1.461-1.469 1.4646 to 1.4662

비누화값 168-184 168-177

요오드값 92-125 96-112

비비누화물질 중량의최대 1.5% 중량의최대 1.2%

내용 식용암염 식용흑염

NaCL 함량 건조중량기준최소 96.0% 건조중량기준최소 96.0%

NaCl 이외의수용성물질 건조중량기준최대 1.0% 건조중량기준최대 1.0%

비수용성물질 건조중량기준최대 1.0% 건조중량기준최대 1.0%

수분함량 최대 1.0% 최대 1.0%

황산염(SO4) 1.0-3.0% 1.0-3.0%

철(Fe) 최대 50ppm 최대 500ppm

Ph(5% 수용액) 6.0-7.5 6.0-7.5

https://fssai.gov.in/upload/uploadfiles/files/Draft%20Food%20Safety%20and%20Standards_Food%20Products%20Standards%20and%20Food%20Additives_Amendment%20Regulations2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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